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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급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김영란
2133-7400

고정숙
2133-7418

임승현
2133-7415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2018예산액 (A) 2019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1,324,682,976)
1,568,732,367

(x1,674,056,765)
1,954,972,988

(x349,373,789)
386,240,621

(x26)
24

자치단체경상보조
금

(x1,324,682,976)
1,568,732,367

(x1,674,056,765)
1,954,972,988

(x349,373,789)
386,240,621

(x26)
24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

사업비
(당해년도)

1,954,972,988천원 [국비]1,674,056,765천원 [시비]280,916,223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9년 예산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기초연금지급
1,954,972,988,000원

= 1,954,972,988천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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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2019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□ 사업목적
○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

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

□ 사업근거
○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○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○ 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·재산 수준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

이하인 어르신
- 선정기준액(ʼ18년) : 단독가구 131만원, 부부가구 209.6만원

○ 지원금액 : 현행 25,000원 ~ 최고 250,000원 차등지급(소득인정액에

따라 차등지원)
○ 연금수급자수 : 790천명(연도별 수급자 수 증가 반영 : 2016년

687천명, 2017년 720천명, 2018년 9월 현재 750천명)

□ 추진경위
○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및 시행(제정 2007.4.25, 시행 2008.1.1)
○기초연금법제정 및 시행(제정 2014.5.20, 시행 2014.7.1)
○소득인정액 인상
-단독가구 :

40만원(08년)→68만원(09년)→70만원(10년)→74만원(11년)→78

만원(12년)→83만원(13년)→87만원(14년)→93만원(15년))→100만

원(16년)→119만원(17년))→131만원(18년)
-부부가구 :

64만원(08년)→108.8만원(09년)→112만원(10년)→118.4만원(11

년)→124.8만원(12년)→132.8만원(13년)→139.2만원(14년)→148

.8만원(15년)→160만원(16년)→190.4만원(17년)→209.6만원(18

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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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계 1,954,972,9
88

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2019.01~2019.02

사업비 집행 2019.01~2019.12 1,954,972,9
88 월별 보조금 교부

○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세대의 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건강한

노후생활 도모

2016년도
○지급인원 : 687천명

○예산집행 : 1조 2,920억원

2017년도
○지급인원 : 720천명

○예산집행 : 1조 3,699억원

2018년도
○지급인원 : 750천명
○예산집행 : 1조 5,507억원(ʼ18.12월말 집행예정)

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5

(x1,036,427,
324)

1,254,519,71
6

(x-)
0

(x-)
0

(x1,036,427,
324)

1,254,519,71
6

(x1,032,226,
105)

1,247,424,81
1

(x-)
0
(x4,201,219)
7,094,905

2016

(x1,097,268,
321)

1,324,083,16
4

(x-)
0

(x-)
0

(x1,097,268,
321)

1,324,083,16
4

(x1,066,023,
026)

1,286,540,62
1

(x-)
0

(x31,245,295
)

37,542,543

2017

(x1,149,997,
322)

1,382,516,81
4

(x-)
0

(x-)
0

(x1,149,997,
322)

1,382,516,81
4

(x1,138,724,
527)

1,369,077,55
6

(x-)
0

(x11,272,795
)

13,439,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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